
2021년도 제2차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안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의무교육 시행(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에 

따른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생략)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

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⑦ (생략)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생략)

 프로그램 운영 일정

❍ 교육신청 및 수강기간: 11.19. ~ 12.6.(18일간)

❍ 수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교육과정 :「강사양성과정」신청 

→ 강의 수강

❍ 수강과목 및 시간: 별첨 1 참조

❍ 이수기준: 진도율 80% 이상, 지필평가 70점 이상(응시기회 3회)

※ 수료증: 수료자 본인이 직접 발급(직접 PDF File 출력)

❍ 이수자 특전: 별첨 2 참조

❍ 기타 

⁃ 수강기간 동안에만 강의 신청 및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수강기간 외에는 강의 신청 및 수강 불가)

⁃ 문의: 온라인교육사이트 문의게시판에 질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담당자가 회신 드립니다.

 (※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전화문의는 삼가 바랍니다.)


